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

수신 각 체육관장

참조 사범

제목 심사비 관련 행정 지도 건

귀 체육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. .
관련근거 대태협 제 호2. : 2013-174 (2013.4.19)

국기원 심사 관리규정 제 조 심사수수료5 ( )▶
태권도 승품 단 심사에 응시하는 수련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/ .①
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발급수수료와 시행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, ,④

부과하고자 할 때는 항목별로 구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권고한다, .

위와 관련하여 각 회원 등록도장에서 응시자를 상대로 국기원 심사비3.
명목으로 심사비를 항목별 구분 없이 과다 책정하여 심사비를 받는 관계로 학부모
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일선 회원 등록도장에서는 응시자에게 심사비 부과 시 항목별로4.
구분하여 심사비를 통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항목별 구분:※
국기원 발급수수료 대태협 권리위임수수료 울산태권도협회 시행수수료( ), ( ), ( )
이상 개 기관 단체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매년 책정되어있음3 , .
그 외는 각 도장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심사비를 고지하여야합니다.
예 특별훈련비 지도자인건비 교통비 간식 및 기타 제작비 등( : , , ,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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